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 조선의 농정책(農政策): 군현(郡縣)의 수령(守令)
이 중심, 농본(農本) 이념 실천

 수령: 권농(勸農), 감농(監農), 황정(荒政)으로 구
성되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군
현에서 직접 실행하는 주체

 실제 농업생산 현장의 전문가는 노농(老農)
 김용섭의 경영형부농론: 권농관(勸農官)으로 명
농자(明農者), 역농자(力農者), 노농(老農) 등을 
인재로 등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주목한 것

문제 제기



최신 닭오리
치는法

果樹栽培法

 농업기술
을 전수하기 
위해 만든 지

도서









18-19세기 농정책(農政策)의 시행

농정책 : 勸農, 監農 등 구체적인 정책적인 
추진 양상을 묶어 農政策으로 개념화

1. 농업생산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장려
하는 勸農

2. 수령을 통해 各 地域의 農形과 雨澤을 파악
하고, 농업생산을 관리 감독하는 監農

3. 자연재해 등을 파악하고 흉년 구제에 대비
하는 災政: 무상 구제, 유상 구제 등 군현에
서 총괄





按《元典》, ‘州府郡縣, 擇居鄕有官職者, 
定爲勸農官, 秋冬之交, 修築堤堰, 以貯雪
水, 舊防毁而不修者、舊雖無而今可築者, 
開具轉報, 以時築之, 毋或滲漏(세조실록 
2권, 세조 1년 9월 15일 정해)
향촌의 관직 보유자를 권농관에 임명
 {元典}은 경제원육전(經濟元六典)’ 또는 ‘
원육전(元六典)’이라고하는데 1397년(태
조 6) 12월 26일 공포, 시행

조선초 수령이 권농관 임명





지방 수령
: 監農 수행

농가시찰도(傳 
김홍도)



측우기,
1770년 제작

(강우량 측정)

雨澤, 강우량  
파악



영조 1770년(영조 46) : 측우기의 모양과 제
작 방식을 전국의 郡縣에 내려보내 각지에
서 새롭게 자체 제작할 것 명령

정조 1780년 : 측우기로 水深을 계측하는 세
칙 마련, 하루를 3分하여 수심 3회 측정

1. 昧爽부터 午初三刻까지
2. 午正初刻부터 人定까지
3. 人定부터 翌日昧爽까지

측우기(測雨器) 강우량 측정법



강우량 통계: 1791년-1798년 降雨量 내역(承政院
日記 정조 23년 5월 22일 기묘)





흉년 : 수재(水災), 한재(旱災), 염병(染病), 
전란(戰亂) 등으로 발생

가뭄 - 祈雨祭 : 숙종대 국가 설행 횟수 12차
례로 정리, 군현, 마을 단위로 기우제 올림

홍수 - 祈晴祭 : 成川, 浦落 등 커다란 피해
조정의 救荒政策 : 農民에게 식량과 종자를 
대여(貸與)·분급(分給), 부세(賦稅) 감면(減
免), 기민(飢民) 무상(無償) 구제(救濟) : 황
정(荒政), 救荒書 편찬 보급

황정: 흉년과 구황의 시행







국가에서 수행하는 농정의 실행, 농업 기술
의 개발과 보급, 농본의 권장 등을 담당할 
직임으로 농관(農官)의 설치를 요청하면서 
이를 현실화시키려는 논의 등장

박지원, 우하영, 전라도 응지인 , 서유구의 
논의 검토
농업생산을 관리 감독하는 체제의 변화
 ‘수령의 권농(勸農) → 농관의 영농(營農)

18∼19세기 농관(農官) 설치 논의



박지원, 법전(法田)과 농사(農師) 설치론

沔陽雜錄 3冊 
課農小抄 1면

면천군수 재
직 당시 課農
小抄 편집 작
업 수행







각종 토지 지목(地目) 소개: 전답의 형태적 
특성, 형성 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

구전(區田), 포전(圃田), 위전(圍田), 가전(
架田), 궤전(櫃田), 제전(梯田), 도전(塗田), 
사전(沙田) 등 설명

서술 내용은 서광계의 農政全書에서 인용, 
원 출처는 王禎農書

課農小抄, 田制



법전: 기전(箕田)을 기준[式]으로 삼고, 정
전(井田)을 모범[則]으로 삼아 동서(東西) 
양교(兩郊)에 설치한 기관, 토지를 가리킴

농리(農理)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사(師), 
즉 농사(農師)로 삼아 사방(四方)의 힘써 농
사짓는[力田] 자제(子弟)를 모아 경작법을 
창안하고 이를 사방에 전파하게 하는 임부
를 부여함

법전(法田)와 농사(農師) 설치론



법전에서 개발하는 경작법은 고방(古方)을 
살피고 편리(便利)함을 구하여 지금 행할 
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, 이렇게 실효성
을 가진 경작법을 익힌 자제들이 각각 일향(
一鄕)과 일읍(一邑)의 사(師), 즉 일향(一鄕)
과 일읍(一邑)의 농사(農師)가 되는 방안

법전(法田)의 농사(農師)와 향읍(鄕邑)의 
농사(農師)를 구별하면서 연계시키는 것

향읍(鄕邑)의 농사(農師)



흥인문에서 왕심리(旺尋里)까지 방(方) 10
리(里)인데 마침 정전(井田) 10정(井)을 만
들만한 땅

숭례문에서 서강(西江)까지 방 10리인데 또
한 기전(箕田) 16구(區)를 구획할 만한 곳

사방의 힘써 농사짓는[力田] 자제로써 제도
(諸道)에서 올라온 향군(鄕軍)이 곧 모두 건
실한 상농부(上農夫)들이니 이들을 부릴 것

法田 설치의 구체적인 방법



법전의 농사: 정전과 기전에서 훈농(訓農)
하는 관에 해당하는 영(營)의 장관(將官)의 
아래에 소속되는 사람

향읍의 농사: 제도에서 올라온 향군(鄕軍)=
상농부(上農夫)

농학(農學)을 새롭게 밝히는 데에 동원
수령(守令)의 과농(課農)에서 농사(農師)
는 이를 향읍에서 실천하는 직임

수령 과농의 실천 방안



우하영, 농관(農官)과 인장(隣長) 설치론

務本,水原儒生禹夏永經綸

田制 附農政, 千一錄 2輯







동(洞)에 거주하는 사족(士族) 중에서 지벌
과 명성이 있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농관(
農官)을 임명할 것

교원(校院)의 재임(齋任)과 같은 방식으로 
차출하고, 거행하는 범절(凡節)도 향약의 
예를 따라 절목(節目)을 만들어야 할 것
각방(各坊)과 각동(各洞)에 설치되는 농관
(農官)은 주나라 전준(田畯)의 제도를 따른 것

농관(農官)의 차출



매해 세초에 읍의 수령이 객사의 정청(正廳)
에서 각동(各洞)의 농관(農官)을 초청하여 
예를 실행하고 술자리를 갖추어 권농(勸農)
의 조건들을 직접 신칙

종자와 양식이 없을 때 관(官)에 보고하여  
종자와 양식 지급 가능하게 할 것

가을 수확 이후 10월 초순에 수령이 각동의 
농관을 초빙하여 세초와 마찬가지로 의례를 
갖춰 술자리를 갖고 일년 노고를 위로

농관의 직무와 우대 방안



 1동(洞)의 민호를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5
가를 1통으로, 3통을 합하여 1린으로 삼음

 15호가 단위가 되는 1린(隣)마다 농사에 부
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
로 인장(隣長)을 임명

촌락 단위에서 경운 등 농사짓기와 농촌의 
생활 전반을 이끌어가는 책무를 부여 주장, 
경우, 종자 등 변통, 맹병(盲病) 고과(孤寡)
에 자녀 없는 경우 통(統)에 별록(別錄)

인장의 임명



가을 수확 이후 수령 초청한 위로 연회 자리
각동의 농관들로 하여금 일동(一洞)의 농형

(農形)과 각호(各戶)의 작농(作農) 형지(形
止)를 담은 성책(成冊)을 만들어 진정(進呈)

수령이 아무 동(洞) 아무 호(戶)의 농사 득실
을 알 수 있있 되어 봉적(捧糴)과 수세(收稅)
할 때 미리 잘 헤아릴 수 있을 것

농관의 농형(農形) 보고 책무



농법개혁과 농정개혁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
직임으로 농관(農官)을 설정
사족의 향촌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무를 증
대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
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
우하영의 향약 실시 주장: 향약의 4강령에 
충효(忠孝) 강령 추가하여 강조, 향촌사회
에서의 등급 즉 신분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

사족 출신 농관 차출 주장의 의의





전라도 응지인의 농관(農官) 설치론

 1798년 11월 30일 「권농정구농서윤음(勸農
政求農書綸音)」 정조의 요청: 京外의 大小 
臣庶들에게 農政과 農書에 보탬이 될 수 있
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

 ‘농서대전’ 편찬 추진, 편찬 흔적 사라짐
  章疏, 상소 형식으로 제출
  簿冊, 책자 형태로 제출
전라도 응지인 應旨農書를 정조에게 올림



正祖, 권농정구농서윤음





전준(田畯)을 선택 임명하여 근실한지 태만
한지 살펴서 상을 줄 것

권농의 한 방책으로 종곡(種穀)의 분급(分
給)에 주목: 환곡을 운용하면서 가을에 돌려
받을 때 종자로 활용할 것을 따로 보관하고 
이때 호명(戶名)을 기록해두었다가 봄에 분
급할 때 호명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방식
수령의 지시를 받아 마을에서 농사 관련 직
무를 수행하도록 설정된 ‘농관’이 담당할 일

남원 전 현감 장현경(張顯慶)



 정조: 장윤이 정리한 남원 지역의 작업 일정에 따
라 적시(適時)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
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, 김매기와 타작 등 반드
시 실행해야 하는 작업을 하나 하나 조목으로 서
술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

 정조: 해당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따로 보개(保介, 
농사일을 감독하는 직임)로 임명하여 가을 수확한 
후에 근실함과 태만함을 헤아려 감영에게 보고한 
다음 장계로 보고하게 함

수령으로 하여금 따로 보개(保介, 농사일을 감독
하는 직임)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

남원 유학장윤



읍(邑)에 농사(農師)를 두어 만약 농사를 일
으키고 농사를 권장하는 실효를 거둬야 한다
고 강조,  이때 농사의 임용은 지벌(地閥)에 
구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점으로 지
목함

농사(農師) : 농사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직임
: 수차(水車) 제작, 제당(堤塘)을 축조하는 일
, 부종(付種) 즉 직파(直播)를 권장하는 일  3
가지를 무농(務農)의 커다란 요체로 파악

남원 유학 노익원



勸農의 大本 두 가지 강조: 德敎와 節儉
治田法 실행: “橫縱과 曲直으로 각각 地勢에 
隨하게 하고深淺과 高卑으로 각각 水源에 
因하게 하여하여금 廢棄하지 않게 하는 것”

진황지 개간의 장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
권장책 제안: 환기전에 대한 집복을 하지 않
는 것과 화전세를 6등으로 정해서 수세하는 
것,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.

남극엽의 농정개혁론



熟糞法으로서의 煮糞法 : 液肥(?) “每糞에는 
각각 骨을 넣어 같이 煮하는데 牛糞에는 牛
骨을 사용하고, 馬糞에는 馬骨을 사용하는 
것이다. 人糞에 骨이 없으면 髮을 少許 정도 
넣어 대신한다. 무릇 布種하는 者가 假令 一
區에 熟糞 一升를 사용하면 그 이로움이 百
倍이다”

참고: 제민요술 분종법: 소 양 등의 뼈를 삶아
낸 즙으로 작물의 종자에 묻히는 漬種法

담양의 시비법(남극엽의 농서부책)



  적임자 임명의 조건; 근실하고 재주가 있으
며, 一道의 농사를 두루 파악할 수 있고, 농
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인물

전준, 권농관의 직무: 봄의 경작 상황 파악
과 조력 보충, 제언 소착과 저수, 洑의 축조
와 관리, 가을 수확 점검, 균등한 分災, 白稅 
즉 근거없는 부세의 방지 등
새로운 지역 농정의 실무 담당자 설치론

남극엽의 전준(田畯) 임명 주장



서유구, 둔전(屯田)과 전농관(典農官) 설치론

1820년 순조 양전(量田) 추진
의상경계책(擬上經界策)저술

‘광둔전이부저축(廣屯田以富
儲蓄)’: 둔전 설치, 전농관 임
명 등을 농법 개발, 보급과 연
관시켜 설명



19세기 초반 : 徐有榘의 林
園經濟志  편찬 : 達成 徐氏
집안의 家學 아버지인 徐
浩修의 海東農書, 할아버
지인 徐命膺의 本史, 農
法改良, 稻種 정리 보급 : 
농업기술의 綜合을 완수, 
種藷譜: 고구마 재배법 정

리





種藷譜





지력(地力)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전야(田
野)에 남겨지는 이익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

경종(耕種)을 제대로 된 법(法)에 따라 수행
해야 함
경파수예지법(耕䎱樹藝之法)을 가르치기
고상(故常) 즉 이전의 일상에 익숙해 있는 
상황에서 색사(色辭) 즉 안색과 말투로만 
타이르는 것이 불가능함

국가의 저축<국가 재정>을 풍성하게 하려면?



식(式)을 제시하고 보여주고, 효(效)를 거두
어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

새롭게 변통한 농법(農法)을 보여주고 그 
농법으로 실효(實效)를 거둘 수 있다는 것
도 알려주어야, 농민들이 스스로 따라올 것
이라는 주장
둔전(屯田) 설치론, 전농관(典農官) 설치론

경파수예지법(耕䎱樹藝之法) 교시법



치전(治田), 종곡(種穀)의 원리를 찾아내어, 
농민들에게 교묘함과 졸열함의 차이, 선부(
善否)의 크게 차이나는 양상 등을 살펴볼 수 
있게 함

바로 농사를 시험하여 그 결과를 널리 보급
하고자 하는 농사시험장의 성격에 걸맞는 
것, ‘조선농사시험장’의 구상으로 평가할 수 
있을 것.

둔전(屯田), 전농관(典農官) 설치론



경사둔전(京師屯田) 4곳, 매 1둔(屯)에 농무
(農務)에 밝은 사람 1인을 전농관(典農官)으
로 삼아 그 일을 영략(領略)하게 함, 농법(農
法), 수리법(水利法) 등을 시험하여 새로운 
기술을 개발하고, 이를 사도팔도로 보급하
는 곳

경사둔전에 경우(耕牛)-영남, 벼농사-영남
좌도인, 밭농사-해서관서인 활용

경사둔전의 운영



몇 년 지나 성과를 거두면 사도팔도(四都八
道)로 확장, 수륙절도영(水陸節度營) 및 열
읍도호부(列邑都護府)에도 편의에 따라 차
례로 둔전을 설치

경외(京外) 둔전(屯田)의 전농관(典農官) 
가운데 실적(實蹟)이 탁이(卓異)한 자를 목
민관으로 삼을 것

사도팔도, 주부군현으로 확산





19세기 후반 개항기 조선의 근대적 
농업체제로  전환 움직임

 1884년 최경석 농무목축시험장 개설 운영
서양 농업기술 도입 추진(일본 영향): 이른
바 동도서기론

개항 이후 30여 종의 농서 편찬
 1880년대: 安宗洙의農政新編, 鄭秉夏의 
農政撮要, 池錫永의 重麥說

蠶業, 養鷄, 果樹 등에 특화된 농서 편찬



19세기 후반 고종의 권농책

동궐도의 수전(水田)

 권농교, 권농윤음 반
포: “매해 孟春에 윤음
을 발포하는 것은 我
家의 成法임”(1864년 
권농윤음)

 1871년 親耕 실시: 영
조의 친경을 모범으로 
준행함, 국왕, 종실, 
재신 등 참여: 農牛, 
農器, 起耕, 開墾 등 
강조



경복궁 후원에 勸農 공간 조성 (북궐후원
도형)

 1885년 이후에 건청궁, 집옥
재 등을 國政 실행 공간으로 
활용

 신무문 외곽 후원 지역에 
1893년 慶農齋, 大有軒 등 축
조

국왕 중심의 권농책 수행 : 근
세 농업체제의 중심 부문 지속 + 
근대 농업체제 형성과정, 두 부
문의 접합, 융합



농무목축시
험장소존곡
약종(규장
각 소장)



 청나라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근대적 변모
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조선의 국가체제, 농업체제
에 반영하려는 것 – 영선사, 조사시찰단

 서양의 곡종(穀種), 채종(菜種), 농기구(農器具)를 
직접 도입하여 이를 조선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것 
– 1884년 최경석 농무목축시험장 개설 운영

 18세기 후반 이후 농관(農官)을 설치하여 농정을 
담당하고, 농법과 수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려는 논
의의 현실화

맺음말- 1880년대 근대적 농업체제를 만
들기 위한 조선의 움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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